
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



 기부행위의 금지 : 상시금지(선거운동기간은 특히 유의) 

공직선거법 



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 

 기부행위의 원칙 

공직선거법 



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에서 시상(법 제112조 제2항 제2호) 

 기부행위의 예외 – 의례적 행위 



 기부행위의 예외 – 직무상 행위 

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(법 제112조 제2항 제4호) 



 요약 정리 

행사 일정에 따라 사전 검토  

시장님 참석 행사 등에는 각별히 유의 

외부업체와의 공동행사도 예외가 아님 



감사합니다 


